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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운반차량 위생관리 자율 점검표

활어 운반용 수조에 해수 등의 물 이외에 동물용의약품, 

수면 마취제, 이끼 방지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지

출발 전 산소공급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지  

수조의 수온조절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얼음을 사용하는지  

활어 적재 전에 수조의 세척,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지  

활어 운반 후 남은 물은 모두 배출하고, 수조는 깨끗하게 

세척하는지  

활어는 품종별•생산자별로 구분하여 적정량을 

적재•운반하는지 

차량 운행 중 해수의 누출, 비산 방지를 위해 수조 입구 

덮개는 닫는지 

활어 운반수는 식품접객업소 수족관물 기준에 적합하거나 

당해 활어 양식장 물을 사용하는지

운반 중 질병이 의심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폐사한 활어는 

없는지

운반한 활어에 대한 기록(활어 운반일지)은 잘 작성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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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리

운반·적재

가. 활어는 품종별·생산자별로 어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적재하여 운반 한다.

   (예시) 수조 1톤 당 적재량 : 넙치 250kg(250마리/1kg), 조피볼락 190kg(380마리/0.5kg), 

          송어 190kg(190마리/1kg) 수준

나. 차량 운행 중에 해수 등이 넘치거나 새지 않도록 수조의 출입구는 닫아야 한다.

가. 활어 운반수는 당해 운반 활어 양식장 물 또는 식품접객업소의 수족관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조의 수온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얼음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용 얼음 또는 

    어업용 얼음이어야 한다.  

가. 활어 운반 종사자 등은 활어 운반 시‘활어 운반 일지’를 작성하고 2개월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가 가능한 거래명세서나 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나.‘활어운반일지’, 기록관리(예시)

가. 활어(살아 있는 어류)의 생존에 충분한 해수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수조가 있고,    

    운전자석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조 내부는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설치하고 세척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예시) 식품용 에프알피(FRP, 경화폴리에스터수지 등), 폴리프로필렌(PP), 

          금속제(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라. 수조의 물, 거품이 주행 등에 의한 흔들림으로 새거나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덮개, 호스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수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개˙폐가 가능한 입구와 운반 후 남은 해수 등이나 세척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나. 수조에 산소를 공급 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가. 수조에는 해수 등의 물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 이끼 방지 또는 제거용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산소공급 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활어 운반 전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한다. 

다. 수조 내부의 부식이나 파손 등을 항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반 중 폐사한 어류는 즉시 건져 밀폐 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가. 활어 운반에 사용된 수조의 해수 등은 운반 완료 또는 당일 영업 종료 후 모두 

    배출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의 배출이 완료된 수조와 활어의 적재나 하역 시 사용한 뜰채 등 도구는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다. 활어 운반 중 질병의심 활어 운반 또는 수조에 이끼 등이 생겼을 경우 식품용

    기구˙용기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2. 운영기준

수조 등

세척·소독

용수·얼음

활어 운반차량 시설 및 운영 기준


